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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불법적인 날치기 이사회 의결을 즉각 철회하라!

근로기준법 무시하고 노조동의 없이 월 일 이사회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 - 4 27 -

월 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하여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대놓고 압박한 결과 4 25

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월 일 항만운영위원회. 4 27

이사회 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성과연봉제는 판례에서도 근로조건의 명확( ) . 

한 불이익변경이고 근로기준법에 의거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, 

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날치기 의결을 한 것이다.

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며칠 전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이사회를 강. 

행할 것임을 통보하며 노동조합을 압박해왔다 노동조합에서는 공식 문서를 통해 노동조합 . 

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부당노동행위이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으나 , 

최근 대통령이 성과연봉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며 공공기관장들을 압박하자 불법임을 알

고도 자행한 것이다.

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를 노예연봉제라 부르며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

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그 지시가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. , 

입히고 심지어 불법적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출세를 위해 무조건 충성할 수 밖에 없도록 , 

만드는 구조인 것이다.

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장들을 협박하고 불법행위에 나서도록 종용하는 . 

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불법적인 설명회와 찬반투표 실시 날치기 이사회 통과 등 부. , 

당 노동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즉각 조사하여 의법조치하라!

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에게 경고한다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노예연봉제 도입안. 

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이사회 의결내용을 앞세워 ! 

노동조합을 강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연맹은 모든 법적대응을 추진할 

것이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우예종 사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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